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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이해

투명한 회계관리의 바탕 위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고자 하는 KOICA 의 방침에 대한 사전이해가 필요함. 

I. KOICA 사업비정산의특징

계약액은예산일뿐이므로전액수금이보장된것이아님. 

대금지급은일정액의선금지급후집행액에대한회계정산후점진적으로이루어짐.

규정에부합하지않는지출은사업목적달성에기여하였을지라도인정받지못함.

가.

나.

다.

예산관리에 소홀하거나 적절한 증빙이
제출되지 못할 경우 관련 예산은 불용
처리되어 수금을 하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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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이해

KOICA 국별협력사업의 사업비 정산시 어려움을 겪는 기관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으며, 회계업무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 

I. KOICA 사업비정산의특징

•회계인력 투입 미흡 (신입직 혹은 임시직 채용, 타 업무와 겸임강요 등).

•PM 등이 회계업무에 무관심하여 회계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통제가 어려움.

회계중요도

미인식기관

•KOICA 정산의 기본원칙이 담겨 있는 규정 및 매뉴얼을 참고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

•규정 및 정산서식 작성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행정적 비효율 발생.

•정산일정 지연 및 KOICA 직원 및 회계법인에 어려움 호소.

규정및매뉴얼에대한
이해부족

•정산과정시 질의응답 요청에 장기간 무응답으로 인한 일정 지연.

•정산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이해하고 관리하려고 하지 않고, 피상적인 대응을 함.
소극적인업무대응

1) 업무 비효율로 인한 자원 낭비

2) 담당자의 극심한 업무 Stress

3) 대금지급일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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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특징

KOICA 국별협력사업의 사업비 정산의 주요 특징에 대한 과거 FAQ 자료는 다음과 같음. 

I. KOICA 사업비정산의특징

KOICA 사업의 계약액은 사전에 편성된 예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수행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세부 항목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 뒤, 적격한

증빙을 제출하고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만 실 집행액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용역대가로 보아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본 사업의 계약액의 성격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요 ? 

KOICA 사업의 특성상 해외 지출분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환전이 안 되는 국가의 통화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체재비의 경우 사

전에 정하여진 계약환율 (예산 편성시 사용한 환율) 로 환산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직접경비의 환율은 계약서에 별도의 지침이 없다면, KOICA 의 “기술용역사

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을 준용하여 U$ 는 정부예산 편성환율, 기타 통화는 지출일의 매매기준율 (과거 규정은 해당 지출월의 외화의 월평균 대 원화 현찰매

도율) 을 적용하여 환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직접 환전이 안 되는 통화 (비고시환율, Cross Rate) 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통화를 1차적

으로 $ 로 환산하고, 2차적으로 원화로 환산하는 2중적인 작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해외지출분에 대한 환율적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KOICA 사업이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되는 것이 많으므로, 수년간에 걸쳐 다수의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의 정산시 차수별 예산(계약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엄격하여 지켜서 사업비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라 정산 차수별 구분이 어려

운 경우에는 해당 차수의 집행액만큼 예산을 소진한 것으로 보아, 예산과 집행액을 동액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각 차수별 세부항목별 예산(계약금액) 은 어떻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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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특징

I. KOICA 사업비정산의특징

KOICA 사업은 용역 계약이라기 보다는 예산을 받고 이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정부회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항목의 지출액이

해당 예산액 보다 과다 혹은 과소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예산이 초과한 항목은 불인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미달한 항목에 대하여는 차액을

사업수행업체에게 돌려드리지 않고 불용처리 되므로,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누적예산 임) 의 초과분과 미달분을 서로 상계하는 절차가

전용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KOICA 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4. 전용승인은 왜 필요한 것인지요 ? 

선금은 KOICA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특성에 비추어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에 일정비율의 금액을 선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선금은 최초에는

미검토 (미정산 받은 부분) 부분에 전액을 표시하나, 정산 차수별로 해당 사업비 집행액의 일정액 (선금비율 30%, 40% 등을 곱한 금액) 을 사업비 집행액에서 공제

(선금공제) 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수의 정산차액 (실 수령액) 은 사업비 집행액에서 선금공제분을 차감한 차액이 됩니다.

5. 선금은 무엇이며 정산내역서에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지요 ? 

기지급액은 KOICA 에서 받으신 누적 대금을 의미합니다.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초기부터 수령한 대금의 내역 및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비 정산내역서에 정

확히 표시하여 주어야 합니다. 기지급액은 선금과 각 차수별 정산후 받으신 정산잔액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각 차수별 정산시 기지급액 자료는 KOICA 담

당자가 다시 확인하고 있으므로, 업체에서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낼 경우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기지급액은 무엇이며 정산내역서에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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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특징

I. KOICA 사업비정산의특징

비영리법인은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포함될 것이며, 이 기관들은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매출) 부가가치세가 붙는 수익사업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가 훨씬 높습니다. 이 기관들이 KOICA 사업을 하실 때는 용역대가에 (매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며, 대금 청구도 계산서를 통하여 하게

됩니다. 반면, 사기업은 영리법인으로서 KOICA 사업을 수행할 때, 국내사업에 대하여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한 (매출)부가가치

세는 KOICA 에서 수령하여 바로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영리법인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지출하고 수령하는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영수증에 포함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영리법인의 부가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환급가능

하므로, 사업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비영리법인 vs 영리법인의 정산은 어떻게 다른지요 ?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제경비, 기술료, 현지활동 제경비, 기자재 및 시스템 개발 분야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의 금액을 각 차수별 정산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경비는 직접경비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으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분 (사업수행업체의 간접비 등) 에 충당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직접

경비의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제경비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직접경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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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요건

KOICA 국별협력사업의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은 다음의 필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I. KOICA 사업비정산의특징

정산서식작성방법에대한완전한
이해

정산지침에 대한정확한이해

• 사업수행기관이 적격한 지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증빙을 갖추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 정산지침에 대한 숙지를 통한 KOICA 정산 규정의 기본 원칙 이해

- 사업수행기관의 정산규정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

- 회계증빙 방법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상담 후 집행

• 정산서식은 일종의 재무제표로서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수행과정에서 어떠한 항목에 얼마의 자금을 집행하였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며, 올바른 수금액 (정산잔액) 을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불완전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정산서식은 수금액 지연 혹은 착오 수금으로 인하여 사업수행기관에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산 매뉴얼 및 EXCEL 서식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유지 필요

- 평소에 관심을 갖고 회계법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관련 교육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세 필요.

본 교육의 목적은 KOICA 사업수행기관이

상기 2개 요건을 갖추도록 조력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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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산서기본

KOICA 국별협력사업의 정산서 표준양식은 다음과 같음. 

I. KOICA 사업비정산의특징

1 전용후 계약금액 (예산) 기 수금액 (선금수령액) 집행액 선금수령액을 초과하는
집행액

불용예산 및
발생이자 반납액2 3 4 5

사업비 정산은 정산잔액 (기지급액 – 집행액 : D = B – C ) 를 확정하는 업무입니다. 

규정에
부합하는
적격증빙
필요

예산존중 및
한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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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원

5. 정산기본원리

KOICA 정산의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음. R&D 과제와 같이 단일 차수 정산방식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수차례의 정산과 대금 지급이 선금을 포함하여 여러
번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음. 

1) 40%의 선금을 받는 경우를 가정함.
2) 1차수 집행액 중 40% 는 이미 수령한 선금이 있으므로 이 부분 (25원 X 40% = 10원) 를 1차수 기지급액으로 공제함. 미공제 선금 (40원 – 10원 = 30원) 잔액은 미검토분

(미공제 선금)에 기재함.
3) 1차수 정산결과 (-)15원의 정산잔액을 KOICA 에서 받을 수 있음.  

계약액 (예산 = 지급) (A) 집행액 (B) 잔액 (A – B)

100원 불용 잔액은 반납이 원칙임.80원 20원

계약액 (A) 집행액 (C)

100원 80원

기지급액 (B)

40원

정산액 (B-C)

(-) 40원

사업비 잔액 (A – C) 

20원

R&D

KOICA

선금 (수령) 액

1

1 2 3

4

I. KOICA 사업비정산의특징

1차수

계약액 (A) 집행액 (C)

25원 25원

기지급액 (B)

10원

정산액 (B-C)

(-) 15원

잔액 (A – C) 

-원

합계 100원 25원 15원 75원

미검토분 75원 -원30원 30원 75원

기 공제 선금 정산잔액 실 수령액

미정산 계약금액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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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수 정산시 정산잔액 (-)21원 (집행액에 미달하는 기지급액) 을 KOICA 에서 받을 수 있음.
2) 1차수 정산차액 KOICA 에서 수금하실 경우 1차수 기지급액에 합산됨.
3) 미검토 계약액 부분은 40원으로 축소됨. 
4) 선금공제 방식은 집행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 (선금 총액을 선 소진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 시기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음.)도 가능하며, KOICA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1
2

1차수

계약액 (A) 집행액 (C)

25원 25원

기지급액 (B)

25원

정산액 (B-C)

-원

잔액 (A – C) 

-원

합계 100원 60원55원 (-)21원 40원

미검토분 40원 -원16원 -원 40원

2차수 35원 35원14원 (-)21원 -원

정산대상 선금액 (14 + 16 = 30)

당차수 집행액

미정산 계약금액 누적기지급액

정산잔액 실 수령액

1

2

3

3

1) 2차수 정산시 정산잔액 (-)21원을 KOICA 에서 수령하여 2차수 기지급액이 증가함. 
2) 용역진행 (진도율 100%) 에 따라 기지급액 76을 초과하는 집행액 24원을 KOICA 에서 수령함으로써 정산 종결됨.
3) 최종정산은 3차수 정산액 및 누적기준 정산액과 동일함. (추가적으로 미검토 예산 및 집행액이 있을 경우 3차수 정산 Line 이 아닌 누적 합계 Line 기준으로 정산결과 적용됨. 

1
2

1차수

계약액 (A) 집행액 (C)

25원 25원

기지급액 (B)

25원

정산액 (B-C)

-원

잔액 (A – C) 

-원

합계 100원 100원76원 (-)24원 -원

3차수 40원 40원16원 (-)24원 -

2치수 35원 35원35원 -원 -원

당차수 집행액

1

2

3

3

5. 정산기본원리

정산잔액 실 수령액

I. KOICA 사업비정산의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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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및특성

국별협력사업의 관련 규정은 KOICA 전자조달 시스템/공지사항/입찰규정 및 지침에서 Download 받을 수 있음. 

구분 과거 규정 신 규정 내용

용역경비 산정기준
(2018.1.31
최종개정)

• KOICA 담당자가 예산편성시 지침으로 함.

•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예비비, 일반관리비, 시스템개발비, 건
축설계비의 개념 적시

• 별표 지침에 따른 세부 예산 편성 지침 제시

• 계약단계 이므로 환율은 예산편성 연도의 정부 예산편성 환율 (기재부 발
표) 적용 (사업별 동일 환율 적용으로 차별에 대한 민원 방지)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2018.1.31 최종개정)

• 사업수행기관 (혹은 파트너 협력사) 의 용역비 지급, 집행 및 정산승인 기준을
정함.

• “세” 과목의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동일 “소＂과목 내의 과목간 전용이
가능. 단,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시 세부전용내역 및 사유보고 필요) 과도한 예
산 통제의 완화를 통한 사업수행기관 자율성 보장. 제경비 등은 타 항목과 전용
불가

• 외화사용시 환율적용은 미화의 해당 월평균 대 원화현찰 매도율, 현지화는 해
당 월평균 대 미화 현찰매도율을 적용하며, 정산시 해당 환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용역비 전용에 대한 규정 신설 (“세” 과목의 경우에는 동일 “소＂과목 내의
과목간자율전용이가능. 단,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시 세부전용내역 및 사
유보고 필요) 과도한 예산 통제의 완화를 통한 사업수행기관 자율성 보장. 
제경비 등은 타 항목과 전용 불가

• 외화사용시 환율적용은 미화의 경우 지출 당해연도의 정부 예산 편성환율, 
현지화는 지출 발생월의 정부 예산편성 미화환율 대비 KEB 하나은행의 1
일차 최초고시 환율 (해당 국가의 미화환산율) 적용. 고시환율이 없는 경
우는 비고시환율 (Cross Rate) 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산시 해당 환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별표 지침에 따른 “대”, “중“, “소“, “세” 항목의 명확화 및 집행경비 항목별
집행 및 정산 지침 제시

• 현지활동제경비 추가 (현지활동 제경비는 현지에서 사무소를 운영(수원기
관 제공, KOICA사무소 근무, 별도임차 등)하거나, 장기파견인력이 포함되
어 있거나, 기타 과업 특성에 따라 상기 항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국별, 지역별 상이한 물가 기준을 반영하여
‘직접인건비x10%’의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예산 편성)

전문인력파견사업기준
(구. 

전문가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2018.12.31 최종개정)

• 직접인건비, 자문료, 기술료, 왕복항공료, 체재비, 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기타
경비, 현지활동 지원비의 지급 한도등을 명시

• 전문가 등급별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현지활동비 지급기준, 전문가파견에 관한
계약서 등 제반 양식 제시

• 전문가 등급의 단순화 (해당규정 별표1 참조)

• 직접인건비 단가 인상 (2020년 부터 적용)

• 특수지 가산금 (2020년부터 적용)

글로벌연수사업에 관한
기준 (2018.2.28 

최종개정)
• 연수 사업구분, 운영, 연수경비, 연수기관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 제시

• 고시환율 및 비고시 환율을 적용방법 예시

• 별표 자료를 통한 글로벌 연수사업 경비 세부기준 제시 (연수경비 항목별
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 적시)

• 글로벌연수 경비항목의 “대”,”중”, “소”, “세“ 항목의 명확화

II. 집행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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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은 전문인력 파견은 4개 소목 16개 세목으로, 초청연수는 6개 소목 및 23 개 세목으로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되었음. 

2. 규정의특징

대 중 소 세 정의

직접경비
전문가

파견

파견
경비

체재비 현지 출장(또는 파견) 전문가의 체류 관련 경비

항공료 현지 출장(또는 파견) 전문가 항공 운임

보험료 현지 출장(또는 파견) 전문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비용

교통비 전문가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차량 렌트비, 현지 항공료 혹은 철도 운임 등 교통비 일체

통역료 전문가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통역료

사업비

현지 역량강화비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 인력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연수, 교육, 조사, 워크숍, 세미나, 수혜자 모임 및 회의 등에 대한 제

반 비용

현지 행사비 사업 홍보 등 인지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성과 발표 워크숍, 세미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기타사업비 사업 활동(Activity)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지 역량강화비 혹은 현지 행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

현장
운영
경비

현지인건비 현지 사업 활동 추진 및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되는 현지 인력 활용비(행정인력, 전문인력, 통역인력 등)

차량유지비 사업수행 인력이 활용하는 차량 구매 및 유지 관련 제반비용

사무소 임차비 현지 사무소 임차에 필요한 비용

자산성 기자재 구매비 사업수행 인력이 사업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공용 사무기기 및 사무용가구/기기 관련비용

기타
지원비

자문회의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 심사,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 보고회 등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한 경비

인쇄비 각종 도서, 보고서 등 인쇄물 제작을 위한 비용

번역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번역, 감수 관련 활동 지원경비

홍보활동비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국내외 홍보 동영상 및 인쇄물 제작을 위한 경비

•대,중,소 과목에 대한 전용이 필요하거나 초과 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전용하여 집행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음.

•세 과목의 경우에 동일 소 과목내의 과목간자율전용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시 세부전용내역 및 사유 보고 필요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정액 지급하는 제경비 등의 용역비는 초과집행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타항목과 전용 집행 금지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제5조 (용역비 전용)

II. 집행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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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경비 중 직접경비 항목 구분은 다음과 같음.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별표1)

대 중 소 세 정의

직
접
경
비

초
청
연
수

항
공
료

항공료 최단 운항순로의 2등여객 항공료

여
비

현지교통비
지방 원거리에 거주하는 연수생이 자국내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급

경유지경비 연수생이 경유지에서 5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비자발급경비 비자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준비금 연수생의 연수 준비 지원비

보험료 연수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등 대비에 필요한 보험료

체
재
비

숙박비 연수기간중 숙박에 소요되는 경비

일비 연수기간 1일 소요 경비

식비 연수기간중 소요되는 식비

교
육
경
비

강사료 연수기간중 참여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통역비 연수기간중에 참여하는 통역사의 통역료, 교통비, 식비 등 경비

번역비 연수과정에 필요한 강의자료등의 번역경비

교육실습비 연수기간중 실시되는 실험 및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자료제작비 연수과정 중 필요한 자료제작 소요경비

시설임차료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연수센터 및 연수기관 외 강의실, 기자재등

의 임차료

다과비 OT 시 사용하는 다과비 지원

교통비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임차, 통행료, 주차등 소요경비

가이드경비 현장견학 시 가이드경비 및 입장료

대 중 소 세 정의

직
접
경
비

초
청
연
수

친교
행사
경비

친교행사지원비 연수생과 유대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비

홈비지팅경비 한국생활 소개를 위한 가정 초청 경비

환영행사비 연수생 환영을 위한 행사비용

과정
기획
경비

프로그램 자문경비 과정 내실화를 위한 전문 자문역 활용 지원 경비

과정기획및평가경비 과정의 사전기획 및 사후평가 지원 경비

기자재 기자재 지원비

2. 규정의특징

II. 집행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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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연수사업 경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글로벌연수사업에 관한 기준 별표1)

•대,중,소 과목에 대한 전용이 필요하거나 초과 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전용하여 집행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음.

•세 과목의 경우에 동일 소 과목내의 과목간 자율전용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시 세부전용내역 및 사유 보고 필요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정액 지급하는 제경비 등의 용역비는 초과집행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타항목과 전용 집행 금지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제5조 (용역비 전용)

경비항목구분

경비기준

대 중 소 세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 ○ 연수기관의 사업관리자(PM), 사업실무자 및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 정액(비정산)

제경비 제경비 제경비 제경비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간접비, ○ 정액(비정산)

직접경비 연수지원경비

항공료 항공료 ○ 최단 운항순로의 2등여객 항공료, ○ 실비

여비

현지교통비 ○ 지방 원거리에 거주하는 연수생이 자국내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급, ○ 실비(현지연수 시 정액가능)

경유지경비 ○ 연수생이 경유지에서 5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체재비, ○ 정액

비자발급경비 ○ 비자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교통비, 우편료) 실비, - (체류비) 정액

준비금 ○ 연수생의 연수 준비 지원비, ○ 정액

보험료 ○ 연수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등 대비에 필요한 보험료, ○ 실비

체재비

숙박비 ○ 연수기간중 숙박에 소요되는 경비, ○ 실비

일비 ○ 연수기간 1일 소요 경비, ○ 정액

식비 ○ 연수기간중 소요되는 식비, - (현금) 정액, - (식사제공) 실비

2. 규정의특징

II. 집행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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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연수사업 경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글로벌연수사업에 관한 기준 별표1)

경비항목구분

경비기준

대 중 소 세

직접경비 연수실시경비

교육경비

강사료 ○ 연수기간중 참여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 (강의료) 정액, - (강사여비) 정액 또는 실비

통역비 ○ 연수기간중에 참여하는 통역사의 통역료, 교통비, 식비 등 경비, ○ 정액 또는 실비

번역비 ○ 연수과정에 필요한 강의자료등의 번역경비, ○ 실비

교육실습비 ○ 연수기간중 실시되는 실험 및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 실비

자료제작비 ○ 연수과정 중 필요한 자료제작 소요경비, ○ 실비

자료송부료 ○ 연수과정에 필요한 항공소포비 지원, ○ 실비

시설임차료 ○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연수센터 및 연수기관 외 강의실, 기자재등의 임차료, ○ 실비

다과비 ○ OT 시 사용하는 다과비 지원, ○ 실비

교통비 ○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임차, 통행료, 주차등 소요경비, ○ 실비

가이드경비 ○ 현장견학 시 가이드경비 및 입장료, ○ 정액 또는 실비

친교행사경비

친교행사지원비 ○ 연수생과 유대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비, ○ 실비

홈비지팅경비 ○ 한국생활 소개를 위한 가정 초청 경비, ○ 정액

환영행사비 ○ 연수생 환영을 위한 행사비용, ○ 실비

과정기획경비

프로그램 자문경비 ○ 과정 내실화를 위한 전문 자문역 활용 지원 경비, ○ 정액

과정기획및평가경비 ○ 과정의 사전기획 및 사후평가 지원 경비, , ○ 실비

모니터링경비 ○ 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경비, ○ 정액 또는 실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 예기치 않게 지출이 필요한 경비, ○ 승인항목에 따른 정산

2. 규정의특징

II. 집행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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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정산시 항목별 고려요인은 다음과 같음. 

직접인건비 내 용 고려 요인

정의
• “직접인건비”란 당해 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료,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직접인건비와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직접인건비로 구분한다. (용역경비 산정기준 제2조)

- 일일 단가에서 퇴직적립금 등 항목을
구분하여 청구하지 않음.

집행 및 정산지침

• 「전문인력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상 전문가 직접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계약기간 내 전체
파견기간 기준이 아닌 전문가 1회 파견 당 개별 파견기간을 기준으로 합산

① 산정기간 :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산정

② 22일 이하 파견 :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산정

③ 22일 초과 – 30일 이하 : 22일을 상한으로 산정

④ 30일 초과 파견 :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실 파견 일수에 22/30를 곱하여 산정

※ 정부부처 및 기타 기관 사정 상 직접인건비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료 지급기준은 직접인건비 기준을 따른다.

• 국내초청연수 투입 직접인건비는 「글로벌연수사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1개 연수과정 당
3인 (연수관리자, 연수실무자, 보조인력) 에 대한 직접인건비를 연수 기간(21일 미만/21일 이상)

에 따라 편성하되, 사업별,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반영 가능
(용역경비 산정기준 별표2)

- 전문가 등급기준 (전문인력 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별표 1, 5단계 구분,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예시),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5년을 가산하되, 

중복보유의 경우 5년가산,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취득자는 10년 가산

- 동 기준 별표 2에 따라 1급 (330,000원/일), 

2급(270,000원/일), 3급 (220,000원/일), 

4급(190,000원/일), 5급 (120,000원/일) 

지급

- 국외근무는 반드시 “출입국에 관한 증명” 

첨부 필요

-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별지 1호 서식(기술용역 인력투입 내역서
및 주간업무보고 양식) 제출 필요

글로벌 연수의
직접인건비

- 책임자 및 실무자는 반드시 연수기관
소속필요

- 인력 투입일은 연수기간 + 3 개월 이며
3개월은 준비, 결과보고, 사후관리기간
의미 (1개월은 22일로 계상)

3. 항목별정산규정

II. 집행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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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비 내 용 고려 요인

정의 • 현지 출장 (또는 파견) 전문가의 체류관련 경비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별표 1)

집행 및 정산지침

• 체재비는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 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1.04.28., 2011.08.11., 

2011.10.11..> (전문가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제12조)

1. 30일 이내 기간: 별지 6호에 따른 1인당 체재비

2. 30일 초과 90일 이내 기간: 별지 6호에 따른 1인당 체재비 70/100 지급

3. 90일 초과 180일 이내 기간: 별지 6호에 따른 1인당 체재비 60/100 지급

4. 180일 초과 기간: 별지 6호에 따른 1인당 체재비 50/100 지급

• 공무원이 전문가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체재비를 지급한다.

- 전문가 체재비 기준 (직급과 지역에 따른
단가, 지역별 등급 기준 등 참고)

- 일일 단가 기준으로 청구. 

- 실 집행 영수증 첨부 불요하나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별지 2호 서식 (개인별 체재비 영수증) 

지출 필요

글로벌 연수의
연수생 체재비

※ 연수생 체재비(일비, 식비, 숙박비)

□ 편성기준

ㅇ 연수생의 일비, 식비, 숙박비를 필요시 표 4, 5의 기준에 따라 소요 체재비를 연수기관 경비에
편성

ㅇ 다만, 일비 및 식비는 5급 기준의 반액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일비, 식비는 연수생 (서명필) 수령증, 

숙박비는 실제 지출증빙 제출 필요

3. 항목별정산규정

II. 집행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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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및 기술료 내 용 고려 요인

정의

• “제경비”란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로, 임원, 행정보조, 경리직원 등의
급여, 국내외 사무실 관리비, 회의비, 자료 수집비, 통신비 등 기타 사업수행 지원비 등을
포함하며, 용역활동의 성격에 따라 △ 일반 제경비 △ 현지활동 제경비 △ 초청연수 제경비로
구분한다.

• “기술료”란 용역활동주체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집행 및 정산지침

• 2018.1.31 신설된 “현지활동 제경비” 는 현지에서 사무소를 운영(수원기관 제공, KOICA사무소
근무, 별도임차 등)하거나, 장기파견인력이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과업 특성에 따라 상기 항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국별, 지역별 상이한 물가 기준을 반영하
여 ‘직접인건비x10%’의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예산 편성

- 정산 증빙 첨부 불요

- 2018.1.31 신설된 현지활동 제경비 항목은
용역경비 산정기준 별표 3 참조 (수수료
및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소모성 물품 구입, 통신비 등, 단
현지고용원 보험료, 공용차량 보험료는
현지활동 제경비 항목의 예산 편성 불가)

글로벌 연수의
제경비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으로서 간접비(임원 인건비, 위탁수수료, 

현지연수 사전준비비, 과정진행경비, 다과비, 인솔자경비, 시설운영비 등)를 말하며, 

연수일수(입․출국일포함)*30,000원*연수인원으로 연수기관 경비에 편성

• 현지연수 시, 워크숍 등 단발성으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여 진행되는 경우 연수인원을 최대
50인으로 편성

3. 항목별정산규정

II. 집행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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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비의 집행 및 정산지침은 다음과 같음. 단, 구 규정이 적용되는 계약건 일지라도 유사항목의 경우 개정된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을 준용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KOICA 의 방침 임. 

항목구분
정의 집행및정산지침 고려요인(정산증빙서류)

소목 세목

파견경비

파견경비 : 전문가 파견에 직접 필요한 지원비

체재비
현지 출장(또는 파견) 전문가의 체류 관련 경

비

ㅇ <전문가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제12조(체재비) 제1항

- 할인정액으로 숙박비 충당이 어려운 국가/사업지는 발주 시부

터 150% 할증 실비 정산 방식 고려하여 편성 가능

ㅇ (할인정액) 출입국사무소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서

ㅇ (실비정산) 호텔비영수증

항공료 현지 출장(또는 파견) 전문가 항공 운임

ㅇ 파견지역까지의 2등 왕복 항공권 지급 비용 편성

- 다만 1급 전문가의 순수 비행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파견 시에는 비즈니스 적용

ㅇ 사업 대상지가 수도에서 원거리라 현지 항공, 철도 등 제2의 이

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 포함

ㅇ 항공료 E-TICKET 혹은 인보이스 혹은 운임 영수증

보험료
현지 출장(또는 파견) 전문가를 피보험자로 하

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비용

ㅇ 파견 기간 동안 아래 보상한도를 적용하여 편성

- 상해사망 시 보상한도 : 3억원

- 질병사망 시 보상한도 : 2억원

- 특별비용 보상한도 : 1천만원

ㅇ 보험가입내역서

교통비

전문가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차량 렌

트비, 현지 항공료 혹은 철도 운임 등 교통비

일체

ㅇ 일 $100을 기준으로 하나, 추가 임차료 필요 시 편성 가능

ㅇ 파견국 내 국내출장이 필요 시 해당 교통비 포함

ㅇ 차량 렌트비는 기사와 유류대 등 발생 비용 일체 포함

ㅇ 장기 전문가 파견으로 차량 구매가 단기 렌트 방식보다 경제적

인 경우에는 “현장운영경비 – 차량 유지비”를 산정하고 동 비용

미편성

ㅇ (차량 임차) 차량 임차 영수증 및 기사 면허증

ㅇ (교통비) 항공료 인보이스 혹은 기차, 버스 등 승차

권

통역료 전문가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통역료

ㅇ 일 $100을 기준으로 하나, 추가 통역료 필요 시 편성 가능

- 장기 파견 전문가 통역 지원을 위해 일별 고용보다 장기 간 고용

이 합리적일 경우 "현장운영경비 – 현지인건비 " 내 반영 가능

ㅇ 통역료 지급 영수증, 통역사 신분증 사본

3. 항목별정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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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구분
정의 집행및정산지침 고려요인(정산 증빙서류)

소목 세목

사업비

사업비: 프로젝트 활동(Activity) 시행 비용, 사업의 특성에 따라 OO인력 현지 역량강화비, △△인력 현지 역량강화비... 혹은 기타사업비 1 , 기타사업비 2 편성 가능

현지

역량

강화비

현장 인력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연수,

교육,조사,워크숍,세미나,수혜자모임및회의등에대

한제반비용

ㅇ 회의장소임대료, 참석자 식비, 여비, 교재비, 자료비, 강사

비, 자문료,기타실비등 소요예산을추산하여편성

※ 과거행사비등을참고하여1인당소요예산산출

ㅇ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

류 제출)

현지

행사비

사업 홍보 등 인지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

사, 성과발표워크숍,세미나,등에 대한제반비용

ㅇ 장소임대료, 참석자 식비, 여비, 교재비, 자료비, 강사비, 자

문료,기타실비등 소요예산을추산하여편성

※ 과거행사비등을참고하여1인당소요예산산출

ㅇ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

류 제출)

기타

사업비

사업 활동(Activity) 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지

역량강화비 혹은 현지 행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비

ㅇ 사업의 특성을 반영, 유연하게 편성하되, 별도의 집행 지침

과 정산지침을설정

- 시범사업비 : 시범사업등의요소가있는경우

Ex) 농촌사업내 시범사업비

- 프로그램 운영비 : 활동(Activity) 단위의 프로그램 운영

비

Ex) 건강증진사업의일환으로영양프로그램등 실시

- 수원기관공동연구비

- 성과관리등조사용역:기초선,중간선,종료선조사등

ㅇ별도의사업별집행및정산지침준용

(RFP상명시필요)

【예시】

- 소규모 물자구입비 : 구매 영수증, 검수 확인서(사진 포함), 비

교견적2부

- 도급 용역비 : 계약서,용역비지급영수증등

- 수원기관직접 지급사업비 : 계약서,지급확인서한

- 수혜자직접지급사업비 : 수혜자신분증,지급증

3. 항목별정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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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구분
정의 집행및정산지침 고려요인(정산증빙서류)

소목 세목

현장운

영경비

현장운영경비 :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성 관리비 및 지원비 일체 (Logistics)

현지

인건비

현지 사업 활동 추진 및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되는 현지 인력 활용비(행정인력, 전

문인력, 통역인력 등)

ㅇ 단기 투입 (일별 노임) 혹은 장기 투입 (월별 노임) 결정

ㅇ 인건비 단가는 월 급료 뿐만 아니라 현지법에 의거하여 지원이 필요

한 보험료, 연금, 세금, 건강검진료, 퇴직금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

ㅇ 현지 정부 인력의 투입에 따른 대가 지급도 가능하나, 이럴 경우 공

무원 DSA(Daily Subsistence Allowance) 단가를 근거로 편성하

고, 출장비 형식으로 지급

ㅇ 계약서, 신분증 사본, 고용인 이력서, 지급증

차량

유지비

사업수행 인력이 활용하는 차량 구매 및

유지 관련 제반비용

ㅇ 차량비, 등록세 등 세금, 보험료, 기사비, 유류대, 관리비 등 유지비

ㅇ 장기 전문가 파견으로 차량 구매가 단기 렌트 방식보다 경제적인 경

우에 한해 사용

- KOICA가 구매하는 면세차량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차량비

용역비에 포함 가능 (KOICA가 차량을 구매하여 사업수행기

관이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유지비만 포함)

ㅇ (차량구매) 차량 구매 계약서 및 인보이스, 보험료,

차량 등록 관련 각종 잡비 영수증

ㅇ (운영비) 유류대,차량운행일지(주행거리포함),기사

월급료지급증 등

ㅇ (관리비) 부품교체비영수증

사무소

임차료
현지 사무소 임차에 필요한 비용

ㅇ 사업기획 시 수원기관 사무실 무상 제공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협의

하되, 수원기관측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지물가,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소요예산을 추산하여 별도 편성

ㅇ 월(혹은 분기/연) 임대료만을 편성하며,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

료비, 시설 장비유지비, 기타 관리비등은 현지활동 제경비에 편성

ㅇ 임차 계약서, 지급 영수증 등

자산성

기자재

구매비

사업수행 인력이 사업관리를 위해 활용하

는 공용 사무기기 및 사무용가구/기기 관

련비용

ㅇ 가구 및 비품 구입비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구(개인용 책상,

의자, 책장, 회의 테이블 및 의자) 및 OA 기기(컴퓨터 또는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및 가구(냉장고, 에어컨 혹은 온풍기)에 한함

ㅇ 별표 5 자산성 기자재 구매비 정수기준 참조

ㅇ 물품 사진, 인보이스, 영수증 등

3. 항목별정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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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구분
정의 집행및정산지침 고려요인(정산증빙서류)

소목 세목

기타

지원비

기타지원비 : 각종 지원비 일체로, 사업에 성격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

자문

회의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 심사, 검토 등을 위

한 위원회, 보고회 등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

한 경비

ㅇ 워크샵, 세미나, 위원회 등 참석수당(교통비 포함), 

인건비, 감수료 등

- KOICA 예산집행지침 내 외부인력 참석 및 행사업

무 관련내용 준용

ㅇ 외부 위원 이력서, 산출물 (보고서, 회의록 등), 지급증

인쇄비 각종 도서, 보고서 등 인쇄물 제작을 위한 비용

ㅇ 각종 도서, 보고서 인쇄비

- 사업 산출물 자체가 도서 혹은 인쇄물(DEEP 사업, 

직훈 교재 등)인 경우에만 반영

- 홍보인쇄물 비용은 홍보활동비 예산 내에 반영

ㅇ 인쇄비 인보이스 및 영수증, 산출물 증빙 서류

번역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번역, 감수 관

련 활동 지원경비

ㅇ KOICA 예산집행지침 상 통번역, 감수료 기준을 준

용하여 편성

ㅇ 현지 업무 수행을 위한 통역비는 현지인건비로 편성

ㅇ 통번역사 이력서, 지급증, 산출물 (통역 제외)

홍보

활동비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국내외 홍보 동영

상 및 인쇄물 제작을 위한 경비

ㅇ 프로젝트 1건 당 홍보 동영상 및 국영문 브로셔 제

작을 위해 3천만원 편성

- 홍보 동영상 : 30분 버전, 3분 요약 버전 / 외주 프

로덕션 제작비 일체

- 국영문브로셔1세트

ㅇ 검수확인서, 외주 프로덕션 계약서, 영수증 등

기자재 지원비
하드웨어 성격의 기자재 일체로, 사업수행 인력이

사용하는 자산성 기자재를 제외한 기자재

ㅇ 소모품 구매비 및 유지보수비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

비 산정

ㅇ 검수확인서

ㅇ 기자재 설치 확인서

3. 항목별정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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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고려요인은 다음과 같음. 

4. 환율

•환율적용은 미화의 경우 지출 당해연도의 정부 예산 편성환율, 현지화는 지출 발생월의 정부 예산편성 미화환율 대비 KEB 하나은행의 1일차 최초고시 환율 (해당 국가의 미화환
산율) 적용. 고시환율이 없는 경우는 비고시환율 (Cross Rate) 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산시 해당 환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제9조 (환율 적용)

구분 내 용 고려 요인

정의

• 환율 증빙은 KEB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조회한 기준환율 증빙 적용

- 매일(월) 1회(일)차 매매기준율은 은행별로 동일하나, 증빙의 일원화 및 정보 조회의 편리성을 위해 KEB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이용

- KEB하나은행의 환율 정보제공은 ‘고시환율’과 ‘비고시환율’로 나뉘며, 각 구분별 조회 및 인쇄 방법은 아래 방법
참고

ㅇ 고시환율 대상 국가 : 지출일의 ‘미화 매매기준율’ ÷ ‘출장국 매매기준율’

ㅇ ‘고시환율 대상국’의 환율 조회 및 증빙 인쇄 방법

① KEB하나은행 외환포털(http://fx.keb.co.kr) 접속, 상단 메뉴 바에서 ‘환율-고시환율’ 클릭

- 글로벌 연수사업에
관한 기준 붙임 2

참조 (일별 환율)

-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은
월별 단일환율 이므로
주의 요망

- 과거의 대고객
현찰매도율 개념은
사용 중지

세부지침
• ‘조회일’ 클릭하여 ‘일자’ 선택, 고시회차 ‘최초’, 통화 ‘미국(USD)’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인쇄버튼 클릭하여 인쇄 후

증빙 첨부

- 고시 및 비고시 환율
모두 매매기준율 적용

II. 집행및정산기준

http://fx.k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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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국가 : 위와 동일한 ‘일자’ 선택, 고시회차는 ‘최초’, ‘출장국 통화’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인쇄버튼 클릭하여 인쇄 증빙 첨부

(1) USD ; ‘조회일’ 클릭하여 ‘일자’ 선택, 고시회차 ‘최초’, 통화 ‘미국(USD)’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인쇄버튼 클릭하여 인쇄 후 증빙 첨부

 U$ 1 = KRW 1,150.40 의 환율이 조회되며, 베트남 100 VND = KRW 5.21 
(혹은 베트남 1 VND = KRW 0.0521) 의 환율이 조회될 경우

- VND 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는 5.21 / 100 을 적용 (베트남 통화의
금액단위가 높아 100을 나누어 감안함)

- 고시환율의 경우이므로 U$ 환산없이 현지화 대비 직접 원화 환율 적용가능

 한편, (개정) 기술용역사업용역비 집행및정산기준
제9조에의하면 미화의경우에는정부예산편성
환율을적용하도록 하고있으므로, KEB 하나은행의
고시환율을 적용하지않도록하여야 함. 

 정부예산편성 환율은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에
의하면매년 9월경에 확정되며, 2018년 9월에
확정된가장최근의 환율은 1,120원이라고 함. 

4. 환율

II. 집행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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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시환율 대상국’의 환율 조회 및 증빙 인쇄 방법

① 좌측 메뉴 바의 ‘비고시환율’ 클릭

② 조회일 선택, 조회 버튼 클릭

③ 찾고자 하는 국가의 첫 글자에 해당하는 알파벳 클릭

④ 해당 국가의 ‘Cross Rate’ 확인 후, 인쇄 클릭하여 증빙 첨부 (Cross Rate 는 U$ 1 의 환산액임)

① 출장지가 아프카니스탄일 경우 화폐 : Afghani AFN,  Cross Rate : 43.04,                                        

1 USD : 43.04 AFN000

U$ 1 당 현지화 환율을 감안하여 U$  환산액을 산출하고, 2차로 해당 U$ 를 원화로
환산하는 2차적인 작업필요. 

 환율 증빙에 아래와 같은 계산 내역 기재

- 201x년 xx월 xx일 아프가니스탄 현지화의 미화 환산 환율 : U$ 1 = 43.04

U$ 1 = KRW 1,106.99 의 환율이 조회되며, U$1 = AFN 43.04 의 환율이
조회될 경우에, AFN 1 당 원화환율은 1,106.99 ÷ 43.04 = KRW25.72 임. 

- Cross Rate X 현지화 당 원화환산환율 = U$당 원화환율이 됨.

4. 환율

II. 집행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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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파견사업에 관한 정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전문가파견사업

III. 기존규정및정산기준

직접인건비 내 용 고려 요인

적용 범위
• “직접인건비”란 당해 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료,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직접인건비와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직접인건비로 구분한다. (개념은 용역경비 산정기준 제2조 참조)

- 일일 단가에서 퇴직적립금 등 항목을
구분하여 청구하지 않음.

세부지급기준

• 직접인건비는 전문가의 등급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개정 2011.08.11.>

1. 30일 이하 파견자: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실 파견 일수로 하되, 파견 일수가 22일
초과 시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7.06.28.>

2. 30일 초과 파견자: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실 파견 일수에 22/30를 곱하여 산정한
다. <개정 2017.06.28.>

• 공무원이 전문가(국공립대학 교수 포함)로 파견되는 경우 파견투입기간에 대한 직접인건비는 지
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6.03., 2011.04.28.>

- 국외근무는 반드시 “출입국에 관한 증명” 

첨부 필요

-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별지 1호 서식(기술용역 인력투입 내역서
및 주간업무보고 양식) 제출 필요

구 분 자 격 요 건

1 급

ㅇ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

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ㅇ공공기관의임원으로2년이상경력자또는책임연구원상당으로8년이상경력자

ㅇ민간상장·등록기업임원으로3년이상경력자로해당분야경력15년이상인자

ㅇ 기술사(건축사)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ㅇ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2 급

ㅇ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

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ㅇ 민간 상장·등록기업 임원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

ㅇ 기술사(건축사)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ㅇ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구 분 자 격 요 건

4 급

ㅇ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ㅇ 고급기술자

5급 ㅇ 4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지급액 (원/일) 330,000 270,000 220,000 190,00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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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비 내 용 고려 요인

적용 범위
• 현지 출장 (또는 파견) 전문가의 체류관련 경비 (개념은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별표 1 참조)

세부지급기준

• 체재비는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 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1.04.28., 2011.08.11., 

2011.10.11..> (전문가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제12조)

1. 30일 이내 기간: 별지 6호에 따른 1인당 체재비

2. 30일 초과 90일 이내 기간: 별지 6호에 따른 1인당 체재비 70/100 지급

3. 90일 초과 180일 이내 기간: 별지 6호에 따른 1인당 체재비 60/100 지급

4. 180일 초과 기간: 별지 6호에 따른 1인당 체재비 50/100 지급

• 공무원이 전문가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체재비를 지급한다.

- 전문가 체재비 기준 (직급과 지역에 따른
단가, 지역별 등급 기준 등 참고)

- 일일 단가 기준으로 청구. 

- 실 집행 영수증 첨부 불요하나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별지 2호 서식 (개인별 체재비 영수증) 

지출 필요

직급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1-2 급

가 35 190 107 332

나 35 136 78 249

다 35 111 58 204

라 35 72 49 156

3-4 급

가 30 150 81 261

나 30 116 59 205

다 30 90 44 164

라 30 69 37 136

5급

가 26 132 67 225

나 26 105 49 180

다 26 77 37 140

라 26 65 30 121

구분 지역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등급

아시아주․대양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러시아,룩셈부르크,벨기에,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

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남아프리카공화국,리비아,수단,남수단,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세이셸,아랍에미리트,앙골라,오만,우간다,이스라엘,이집트,

에티오피아,적도기니,카타르,코트디부아르,콩고민주공화국,쿠웨이트

다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마셜군도,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브루나이,아제르바이잔,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중국,키르키즈공화국,타이,터키,타지키스탄,투르

크메니스탄,파키스탄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도미니카공화국,바베이도스,베네수엘라,벨리즈,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칠레,코스타리카,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루마니아,리투아니아,불가리아,아일랜드,세르비아,몬테네그로,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기니,나이지리아,니제르,라이베리아,모로코,모리셔스,모잠비크,보츠와나,부르키나파소,상투메프린시페,세네갈,스와질란드,시에라리온,아프가니스탄,알제리,요르단,

이라크,잠비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카메룬,케냐,탄자니아

라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네팔,동티모르,라오스,미크로네시아,몽골,미얀마,베트남,스리랑카,캄보디아,피지,필리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니카라과,볼리비아,수리남,에콰도르,엘살바도르,온두라스,콜롬비아,파라과이,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몰도바,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벨라루스,알바니아,에스토니아,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기니비사우,나미비아,레바논,레소토,르완다,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리타니,소말리아,알제리,예멘,이란,짐바브웨,튀니지

1. 전문가파견사업

III. 기존규정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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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및 기술료 내 용 고려 요인

정의

• “제경비”란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로, 임원, 행정보조, 경리직원 등의
급여, 국내외 사무실 관리비, 회의비, 자료 수집비, 통신비 등 기타 사업수행 지원비 등을
포함하며, 용역활동의 성격에 따라 △ 일반 제경비 △ 현지활동 제경비 △ 초청연수 제경비로
구분한다.

• “기술료”란 용역활동주체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집행 및 정산지침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정산금액) X 제 경비율 (용역계약 시 적용된 비율) 로 정산하며,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의 정산금액 X 기술요율 (용역게약시 적용된 비율) 로 정산 한다. (기술용
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 기준 제7조)

- 정산 증빙 첨부 불요

1. 전문가파견사업

III. 기존규정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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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비의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별표)

대 중 소 세 증빙서류

직접인건비

• 국내외 인력투입내역서 (기간, 인원 등 명시) – 국외근무 인건비는 대한민국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지급

• 국외인력투입기간은 출입국사무소가 발행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첨부

• 국내인력투입의 경우 국내용역에 대한 주간업무보고서 첨부 (*별첨 1 인력투입내역서 첨부)

제경비 • 용역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기술료 • 용역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직접경비 전문가파견

항공료 항공료 • 항공료 영수증 첨부 (2등석 기준)

보험료 보험료 • 보험료 영수증 첨부

체재비 체재비

• 계약시 정한 1일당 체재비로 정산

• 체재비 영수증 및 출입국사무소가 발행한 출입국사실 증명서 첨부 – 체재기간은 대한민국 출국일부터 귀국일

(당일포함) 까지를 의미 (*별첨 2 체재비 영수증 첨부)

현장운영경비

임대료 (차량, 장비 등
및 지방출교통비)

• 임대 영수증 첨부 – 임대종류, 기간, 임대인, 임대료 명시 필요

• 지방출장교통비 영수증 첨부

현지인건비 및 통역료
• 고용계약서 및 인건비 영수증 첨부 – 현지인 성명, 주소, 연령, 고용기간, 고용분야 등 명기, - 통역사 또는 소속기

관 발행 통역비 영수증 첨부

현지활동지원비 현지활동지원비 •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정액 지급 (*통신비, 회의제경비, 자료수집비 지원에 대한 일괄 지원 경비임.)

유지관리비 (사무
실, 차량 등)

유지관리비 (사무실, 
차량 등)

•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정액 지급

•용역비의 집행은 당초 계약한 총 용역비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별표의 항목구분 중 “대”, “중”, “소” 과목내의 계별계약금액을 초과집행할 수 없음. 

•세 과목의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동일 소 과목내의 과목간 자율전용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시 세부전용내역 및 사유 보고 필요.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정액 지급하는 제경비 등의 용역비는 초과집행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타항목과 전용 집행 금지.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제5조 (용역비 전용)

1. 전문가파견사업

III. 기존규정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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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경비 중 직접경비 항목 구분은 다음과 같음.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별표)

대 중 소 세 증빙서류

직접경비

전문가파견
현지조사사용 비
품구입 및 임대비

현지조사사용 비품구입
및 임대비

• 현지조사용 비품구입 및 임대시 발급받은 영수증 첨부 – 조사용 비품 종류, 단가 등 명시

• 현지조사 완료 후 협력단에 매각대금 또는 현품반납. 다만, 주재국에 기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연수생 초청 • 연수생 초청경비 정산 규정 준용

기자재 지원 기자재 지원 기자재 지원
•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를 위하여 지원한 기자재 리스트, 설치전문가 파견결과, 물품대금 영수증, 선적서류, 운임

료 영수증, 운송보험료 영수증 등 첨부

용역비 용역비 용역비 • 용역계약서, 정산내역 및 성과물 (보고서 등) 첨부 – 용역명, 용역기간, 인원, 단가 제시

보고서 작성비

인쇄비 인쇄비 • 영수증 첨부 – 인쇄소명, 인쇄 책자명, 단가 등 명시

운송료 운송료 • 영수증 첨부

감수료
감수료

• 영수증 첨부 – 감수자, 감수기간, 감수내용 등 명시
번역료

영상활동비 영상활동비 영상활동비 • 영상기록물 제작비 및 활동비 (관련장비 구입비) 등 영수증 첨부

1. 전문가파견사업

III. 기존규정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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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고려요인은 다음과 같음. 

2. 환율

•외화 사용시 환율적용은 미화의 해당 월평균 대 원화 현찰매도율을, 현지화는 월평균 대 미화 현찰매도율을 각각 일괄 적용하며, 정산시 이들 환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제9조 (환율 적용)

구분 내 용 고려 요인

현행적용방침
• 계약환율,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제9조, 

계약금액 세부내역서 상 적용환율 인정

- 대고객 현찰매도율은 (은행입장에서 매도하는 것이므로, “사실 때” 로
표시된 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세부지침
• ‘조회일’ 클릭하여 ‘일자’ 선택, 고시회차, 통화 ‘미국(USD)’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인쇄버튼 클릭하여 인쇄 후 증빙 첨부

- 비고시 환율 (원화대비 환율이 고시되지 않으나, U$는 고시되는 환율) 의
경우 U$ 환산환율 자료 제출필요.

III. 기존규정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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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사업 경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연수사업에 관한 기준)

3. 초청연수 (글로벌연수)

•경비항목을 중, 소, 세로 구분

•연수(지원)기관은 협력단의 연수경비운영방침에 따라 경비를 집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항목 “세” 과목의 경우, 해당 “세” 항목의 50퍼센
트 범위에서 동일 “소”과목 내의 다른 “세”과목과 전용하여 집행 가능함.

•이 외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연수사업에 관한 기준 (Ⅶ. 경비 항목 구분)

경비항목 구분

중 소 세

글로벌 연수

초청경비

항공료

현지교통비

경유지경비

비자발급비

준비금

일비

체재비
숙박비(기관 자체시설, 호텔-산업시찰 포함)

식비(기관, ICC, 현금지급, 산업시찰, 현장견학)

보험료
연수생

연수기관(인솔자)

교육경비(직접)

강사료

실험실습비

통역비

번역비

교육경비(간접)

가이드 경비(산업시찰, 시티투어)

인솔자 경비

과정진행 경비

다과비 (OT, 산업시찰, 현장견학 포함)

입장료 (산업시찰, 현장견학, 씨티투어 등 )

경비항목 구분

중 소 세

글로벌 연수

교육경비(간접)

차량임차 및 주차료

자료제작비(강의교재, CD, CI, 사진인화, 수료증)

자료송부료

친교행사비

연수기관지원경비

연수전담자 인건비

연수보조원 인건비

기관시설 운영비

위탁수수료

성과제고비
프로그램 자문활용경비

과정기획 및 평가경비 (모니터링 경비 포함)

소규모 지원비 소규모 지원비

예비비 예비비

•실경비에 대한 신용카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포함) 첨부

•인건비는 소득신고 자료 (원천세 영수증 등) 

•기관시설운영비 및 위탁수료는 기관수령증 첨부

•준비금 및 일비는 현금 수령에 대한 서명필 영수증 첨부

회계증빙 처리방법

III. 기존규정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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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기관 측 담당자, 전문가 등의 출장지원비와 직접인건비 지급 기준은 KOICA 「전문가 파견 사업에 관한 기준」적용 - 단, 공무원이 전문가로 파견되는 경우, 체재
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국내에서 소요되는 경비는「연수사업 길라잡이」기준을 준용하고, 현지 소요 경비는 현지 물가수준 등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와 협의하여 지급함

현지연수 (Ⅲ. 현지연수 지원기준)

세부항목 청구기준 비고

전문가 파견

(강사, 연수전담자)

ㅇ체재비, 항공료 전문가 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적용

ㅇ보험료 해외여행자보험 적용

ㅇ강사료 또는 직접인건비 길라잡이 기준 적용

ㅇ현지 소요경비 실비 정산

연수

운영경비

연수생 지원경비

ㅇ항공료, 현지교통비, 보험료 길라잡이 기준 적용

ㅇ준비금, 비자발급비 제3국 연수생

ㅇ연수생 체재비 「국외여비규정」 4급 직원 출장비 기준을 상한선으로 하되, 현지와 협의하여 조정

연수 실시 경비

ㅇ통․번역비, 실험실습비, 친교행사비, 차량임차료 등 길라잡이를 준용하되, 현지 물가를 감안하여 지급기준 결정

ㅇ자료제작비 및 송부료 실비 정산, 특별자료 제작 필요시, KOICA와 사전협의

ㅇ시설임차 및 대여비(강의실, 기자재)
실비 정산,

현지공관(해외사무소)요청시 필요 기자재는 별도 지원하고, 사용후 수원국 기증가능

ㅇ과정진행경비 길라잡이 기준적용

ㅇ연수전담자 인건비 길라잡이 기준적용

예비비 ㅇ(연수생지원+연수실시 경비)의 1% 실비 정산

위탁수수료 ㅇ(연수실시경비* 기준율적용)*70% ㅇ위탁수수료 기준 적용

3. 초청연수 (글로벌연수)

III. 기존규정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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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수의 고려요인은 “(글로벌)연수사업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야 함.  

구분 내 용 고려 요인

항공료 및 경유지
경비

가. 왕복항공료: 최단운항순로의 2등 여객 왕복항공권

나. 경유지경비: 1박당 <표1>의 기준금액 지급

ㅇ협력단에서 항공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유지 경비를 지급하지 않음.

다. 현지교통비<신설 2010.03.11., 개정 2014.05.29.>

ㅇ연수생이 지방 원거리 거주자로서 국제공항까지 이동해야 할 경우 항공편(2등 여객 항공권), 

선박,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비 지급(택시 제외)

- 연수생이 선지출하고 KOICA 입국
오리엔테이션 시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면 영수증을 근거로 출국
오리엔테이션 시 실경비를 환불함

일식비

가. 일비: 1일당 22,000원. 단, 30일 초과하는 과정의 경우 30일 초과분부터 1일 기준 일비의 20% 

감액하여 적용(17,600원)

나. 식비: 현금 지급 (조식 7,000원, 중식 10,000원, 석식 13,000원), 기관내 식사 제공 (조식
10,000원, 중식 15,000원, 석식 15,000원), 외부 매식의 경우 석식에 한해 식사당 20,000원 산정가
능

통역비

- 통역 7일차까지는 좌측요율을 적용하고
8일차부터 등급별 감액비율에 따라 감액
지급

* 10년 이상 경력자(A등급) 1할 감액

* 5년 이상 10년미만 경력자(B등급) 2할

감액

*5년미만 경력자(C등급) 3할 감액

3. 초청연수 (글로벌연수)

III. 기존규정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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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고려 요인

번역비

- 통번역대학원 졸업생이 아닌 경우, 상기 기준의 70% 지급.  

단, 상기언어 외 언어는 (1) 국내 대학의 해당 언어 전공자
또는 (2) 국외 현지 학사 이상 소지자의 경우만 100% 지급

- A4 1장당 원문기준 : 12포인트, 25줄, 상하좌우여백 3cm

(한국어 650자, 영어 250단어/일본어 650자/ 중국어 650자)

- ‘외국어→외국어’ 번역시, 원문 기준으로 단어/자 수 산정 및
번역후 언어의 외국어→한국어 요율 적용하여 10% 증액 지급

예비비

ㅇ 예비비 산정 : 단기과정 총예산의 0.5%, 장기과정은 0.25% 산정

ㅇ 예비비 집행 방법 :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전에 협력단의 사전 승인 후 집
행

ㅇ 예비비 용도 : 연수생의료비, 항공료, 경유지경비, 항공권 패널티 등 사업
계획 외에 발생된 경비

- 실제증빙을 구비하여야 사용할 수 있음.

3. 초청연수 (글로벌연수)

III. 기존규정및정산기준



KOICA 국별프로그램 사업비 정산 매뉴얼 ©2019 Deloitte Anjin LLC36

구분 내 용 고려 요인

강사료

- 강사여비는 외부강사, 기관 외 장소에서 강의하는
내부강사에게 지급되며, 동일시도는 20,000원, 

동일시도가 아닌 경우는 50,000원 지급함. 장거리는
실비정산 가능

- 외부강사료에 대하여는 원천세 신고영수증 제출 필요. 

가이드 통역경비
- 정형화된 산업시찰지 및 문화체험 행사는 별도 통역비

미지급

과정진행경비

- 사무용품비, 다과․음료비, 사진현상비, 현수막 제작비, 

자료준비, 등 연수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되
연수기간 따라 차등 지급

※ 정해진 경비항목이 있는 지출 건은 해당경비 항목
으로 집행 요

ㅇ 보조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동 경비 집행

3. 초청연수 (글로벌연수)

III. 기존규정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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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고려 요인

기관시설운영비 - 정산방법 : 연수기관의 수령 영수증으로 대체

연수전담자 인건비

연수전담자 인건비는 연구원 단가(학술연구용역단가)를 적용하여 1명만 지원

연수기관이 연수준비 및 평가. 정산기간을 감안하여 연수기간의 1.5배 인정

- 정부기관은 지급근거 및 집행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 공공기관은 집행자료 첨부하여 정산보고

- 민간기관은 기관의 수령증으로 대체

연수보조원 인건비

연수보조원은 학술연구용역의 연구보조원 단가를 적용하여 1명만 인정하고, 연수준
비 및 정산. 평가를 고려하여 연수기간의 1.5배 기간 동안 보조원 인건비를 반영하되, 

인력채용여부 및 연수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이력서 및 근무일지를 첨부하여 실경비 집행

3. 초청연수 (글로벌연수)

III. 기존규정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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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고려 요인

친교행사지원비

ㅇ 지원대상 1인당 60,000원 이내,

- 지원 금액 내 횟수 상관 없음

- 인원수 = 연수생수 +10명 이내

- 연수생 식비는 친교행사경비에서 제외하여 별도관리

홈비지팅 경비

1회에 한하여 지급

ㅇ 지원경비 : 초청연수생 1인당 5만원*연수생수

1가정당(인솔자) 교통비 3만원 지원

ㅇ 초청자 : KOICA, 또는 연수실시기관의 직원

ㅇ 피초청대상 : 1가정당 초청연수생 5명으로 제한 (홈비지팅의 취지 감안)

ㅇ 경비정산시 초청된 곳에서 초청자와 연수생의 사진 첨부

위탁수수료

ㅇ지급기준 : 최저지급액 백만원

ㅇ산출대상 : 연수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경비 (단, 숙박비, 등록금을 제외한 경비)

- 정부기관은 원칙적으로 미지원하나, 기관이 합리적인
지급근거 및 집행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산함.

- 공공기관은 위탁수수료를 지원하되 집행자료 첨부후
정산보고(기관수령증 제출)

- 민간기관은 기관수령증 및 세금계산서 제출

※ 연수기관 집행액이 당초 계획과 상이한 경우 반드시
실 집행액 기준으로 위탁수수료 금액 조정 및 정산

3. 초청연수 (글로벌연수)

III. 기존규정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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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증빙정리방법 (초청연수관련)

거래 대상 사업자 과세 대상 지출방법

사업자 (법인/개인)

• 과세 사업자

• 자금이체 :  계좌이체 확인서

• 현금 지급 : 수령확인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종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 개인에게 발급)

•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 카드사 인출내역 확인서

• 면세 사업자
• 자금이체 :  계좌이체 확인서

• 현금 지급 : 수령확인서 (현금영수증)
• 계산서 (영수증)

• 세관장 • 자금이체 :  외화송금 확인서• 수입세금계산서

비 사업자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 근로 소득

• 자금이체 :  계좌이체 확인서

• 현금 지급 : 수령확인서

• 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소득(8.8%) / 사업소득(3.3%)

- 근로소득 (소득세율 - 단계별)

• 개인 사업자 • 자금이체 :  계좌이체 확인서
• (세금) 계산서 (영수증)

• 원천징수 영수증 (3.3%) - 인적용역

국내 지출액에 대한 증빙 구비 요약표는 다음과 같음. 

 일반영수증 인정 범위 : 1)거래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4,800원 미만) 이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2) 농어민, 3) 금융, 보험 등의 용역, 4) 
택시비,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III. 기존규정및정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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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서식은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이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부분임. 

1. 정산서식제출요령

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한편, 기존의 서식 (Long Form) 을 사용하셨던 기관은 업무수행의
편의를 고려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음. Short Form 은 “정산DATA”
서식을 폐기하고 “검증” 기능을 각 서식의 상단에 배치하여
작성시 자가검증 기능을 강화한 특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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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산서식제출요령

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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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 체재비 제경비 및 기술료, 현지활동제경비의 산출근거를 요약한 제출서식은 다음과 같음. 

(주1)하단의 단가는 사업특성에 맞게 적절히 수정할 수 있으나, EXCEL 상호간의 공식 및 합산 공식은 면밀히 검토후 제출되어야 함. 
(주2) 전문분야는 PM, PL 등 직위도 될 수 있고, 특정 공과도 될 수 있음.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별지 1호 서식인 “기술용역 인력투입내역서” 의 용어와 항목 일치 요망.
(주3) 최근에 참여인력의 생년월일, 성별, PAO여부, 귀국인재 여부 유형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KOICA 의 방침에 따라 일부서식 추가됨.

1. 정산서식제출요령

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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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 체재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증빙 양식은 다음과 같음. 

1. 정산서식제출요령

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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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비의 산출근거를 요약한 제출서식은 다음과 같음. 

(주1)국외 통화 지출은 US$ 및 현지화로 구분하여 실제로 집행된 통화 (영수증 수치와 일치하는 것) 로 기재하여함. 
(주2) 영리법인의 국내지출분에 포함된 (매입)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를 통한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서식 4에 기재는 하되, 실집행액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공식을 조정하여야 함.

VS

1. 정산서식제출요령

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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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수 경비의 산출근거 제출 서식은 다음과 같음. 

1. 정산서식제출요령

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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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기지급액
확인

1. 정산서식제출요령

1

2

3

• 서식 상단의 작성지침을 읽어보고 해당사업의 특성에 맞게 자유
로운 서식 작성 가능

작성지침
및유의사항

1

계약금액
및선금입력

• 계약금액 및 선금을 입력함

당차수집행액
확인

• 당차수 집행액이 서식 7 (총괄표)의 당차수 집행액과 일치하는
지 확인 후, 필요할 경우 공식 조정

• 차수별 선금 중 집행액 정산을 위하여 공제한 금액 및 정산결과
확정후 수령한 정산잔액 (수금액) 을 차수별로 기재함.

선금공제액및
정산잔액수령액

입력

2

3

4

4

5
• 누적기준 기지급액이 서식 7 (총괄표) 와 일치하는지 검증확인

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정 필요.
5

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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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산서식제출요령

검증공식
“TRUE” 확보

• 서식 상단의 작성지침을 읽어보고 해당사업의 특성
에 맞게 자유로운 서식 작성 가능

작성지침
및유의사항

1

전차수서식7

수치재확인

• 전차수 서식 7의 capture 본을 첨부하여 당차수 서
식7의 전차수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 확인

당차수정산내역
서와대조

• 당차수 정산내역서 (서식 7 및 8) 의 수치와 일치하
는지 검증 공식을 통하여 확인

• 전차수 정산후 정산잔액 수령시 전차수 기지급액에
동액을 합산하여 전차수 정산잔액을 0원으로 조정

전차수
정산잔액반영

2

3

4

5
• 상단의 검증공식 모두 “TRUE” 를 확보하도록 조정

작업 필요

1

2

3

4

5

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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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산서식제출요령

검증공식
“TRUE” 확보

• 서식 상단의 작성지침을 읽어보고 해당사업의 특성
에 맞게 자유로운 서식 작성 가능

작성지침
및유의사항

1

전용후
계약금액재확인

• 계약금액 전용액에 대하여 재확인

당차수기지금액
서식 6 대조

• 당차수 기지급액이 서식 6의 당차수 선금공제액 및
서식 7의 당차수 기지급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검
증공식의 “TRUE” 확보 필수

• 당차수 집행액이 서식 3 및 4와 일치하는지 확인하
고 검증 공식의 “TRUE” 확보 필수

당차수집행액
서식 3,4 

대조

2

3

4

5
• 정산내역서 EXCEL 의 가감정산을 검증하는 공식

모두 “TRUE” 를 확보하도록 조정작업 필요

1

2

3

4

5

3

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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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산서식제출요령

검증공식
“TRUE” 확보

• 서식 상단의 작성지침을 읽어보고 해당사업의 특성
에 맞게 자유로운 서식 작성 가능

작성지침
및유의사항

1

전용후
계약금액재확인

• 계약금액 전용액에 대하여 재확인

당차수기지금액
서식 6 대조

• 당차수 기지급액이 서식 6의 당차수 선금공제액 및
서식 7의 당차수 기지급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검
증공식의 “TRUE” 확보 필수

• 당차수 집행액이 서식 5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검증
공식의 “TRUE” 확보 필수

당차수집행액
서식 5 

대조

2

3

4

5
• 정산내역서 EXCEL 의 가감정산을 검증하는 공식

모두 “TRUE” 를 확보하도록 조정작업 필요

1

2 34

5

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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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검증공식
“TRUE” 확보

• 서식 상단의 작성지침을 읽어보고 해당사업의 특성
에 맞게 자유로운 서식 작성 가능

작성지침
및유의사항

1

전용후
계약금액재확인

• 계약금액 전용액에 대하여 재확인

누적기지금액서
식 7 대조

• 누적 기지급액이 서식 7과 기지급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검증공식의 “TRUE” 확보 필수

• 누적 집행액이 서식 7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검증
공식의 “TRUE” 확보 필수

누적집행액
서식 7 

대조

2

3

4

5
• 정산내역서 EXCEL 의 가감정산을 검증하는 공식

모두 “TRUE” 를 확보하도록 조정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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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사례

0.00%

0.50%

1.00%

1.50%

2.00%

0

1,000,000,000

2,000,000,000

3,000,000,000

4,000,000,000

5,000,000,000

6,000,000,000

7,000,000,000

8,000,000,000

동남아시아 1 및

2실

중동중앙아 및

서남아태평양실

동.서 아프리카 실 중남미실

정산액 및 불인정액 비율

당차수 정산액 정산액대비 불인정액 비율

하기자료는 사업수행기관의 향후 정산시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산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불인정액 유형 동남아시아 1 및 2실 중동중앙아 및 서남아태평양실 동.서 아프리카 실 중남미실 소계

예산초과 182,402,660 32,199,356 31,106,080 63,541,100 309,249,196 

증빙불비 - 1,722,809 - 1,722,809 

환차손 임의청구 1,008,300 1,008,300 

전차수 초과정산 65,320,530 65,320,530 

주류청구 36,000 21,520 57,520 

공제가능매입부가세 607,377 607,377 

위탁수수료 과다청구 60,737 60,737 

임의 자금집행 10,000,000 10,000,000 

비지니스석 탑승 차액 2,137,400 2,137,400 

초청연수 계약금액 정정 3,383,910 3,383,910 

소계 182,438,660 36,727,679 96,448,130 77,933,310 393,547,779 

구분 동남아시아 1 및 2실 중동중앙아 및 서남아태평양실 동.서 아프리카 실 중남미실 소계

당차수 정산액 (7,030,130,214) (4,516,403,123) (5,390,015,945) (1,795,942,441) (18,732,491,723)

정산액 대비 불인정액 비율 1.53% 0.47% 1.03% 1.30% 1.30%

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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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불인정액 유형 금액 비율

예산초과 309,249,196 78.58%

증빙불비 1,722,809 0.44%

환차손 임의청구 1,008,300 0.26%

전차수 초과정산 65,320,530 16.60%

주류청구 57,520 0.01%

공제가능매입부가세 607,377 0.15%

위탁수수료 과다청구 60,737 0.02%

타사 증빙제출 10,000,000 2.54%

비지니스석 탑승 차액 2,137,400 0.54%

초청연수 계약금액 정정 3,383,910 0.86%

소계 393,547,779 100.00%

불인정유형은 예산초과가가장많으며, 전차수 정산착오 수정등이 있음, 특이한 사항으로는
10,000,000원 임의 자금집행이 있었으며, KOICA 계약주체가아닌측의 증빙을제출하여
정산을요청한 경우임. 

예산초과 부분은 향후 자율적인 전용승인이 허용될 경우,대폭감소할 항목임.

0% 20% 40% 60% 80% 100%

1

불인정 유형

예산초과 증빙불비 환차손 임의청구

전차수 초과정산 주류청구 공제가능매입부가세

위탁수수료 과다청구 타사 증빙 제출 비지니스석 탑승 차액

초청연수 계약금액 정정

79%

0%0%

17%

0%0%0%2%1%1%

불인정 유형비율

예산초과 증빙불비 환차손 임의청구

전차수 초과정산 주류청구 공제가능매입부가세

위탁수수료 과다청구 타사 증빙 제출 비지니스석 탑승 차액

초청연수 계약금액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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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정산시 특이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전차수 정산시 미포함된 집행액을 당차수 정산시 일괄반영 혹은 별도보고서로 정리한 경우

선금수령이 전혀 없이 사업수행기관이 집행한 후 해당금액을 지급하는 사례

1

2

각 차수별 정산액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정리하는 방식의 정산결과 확정사례3

KOICA 서식이 아닌 별도의 서식으로 정산보고서가 발행되어 온 사례4

전차수 정산대금이 미처 지급되지 못하였으나, 일정상 지급된 것으로 가정하고 정산보고서가 작성된 사례

외부증빙이 아닌 내부증빙 (내부지출결의서) 으로 정산을 진행한 사례

5

6

예산초과여부를 KOICA 서식이 아닌 사업수행기관이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로 확정한 사례7

초청연수 예산에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고위직인력의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고위직 중 일부는 강사료를 수령한 사례8

KOICA 내부의 Deadline (201X.12.xx) 까지 회계법인과 사업수행기관과의 질의응답이 미완료되어, 소명결과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음 차수
정산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한 사례 (이후 사업수행기관에서 연락 없음)

9

초청연수 위탁기관에 대금만 계좌이체 되었으나, 해당기관이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액으로 정산서식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례10

최종정산의 경우 미검토 부분은 (-)부수가 될 수 없는데, 이를 조정할 경우 서식이 재작성 된다는 이유로 단수조정 요청하는 사례11

4차 정산 이후 초청연수 위탁수수료 요율의 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과다 지급으로 확인된 금액을 다음 차수 정산보고서에서 수정한 사례12

전차수 정산 후 증빙자료 미비로 KOICA로 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받아, 당차수 정산시 불인정액을 소급조정한 사례13

계약액이 공란의 계약서를 받아 사업계획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업무를 진행하여온 사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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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1차정산시 수차례에 걸쳐 선금을 수령하고 이를 전액 선금공제 후 정산잔액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어 2차수 (당차) 정산시 선금공제액이 남아 있지 않은 사례15

1~3차 정산 기지급액을 미확정하여 5차 정산 검토시 재확인하여야 한다는 단서하에 정산이 진행된 사례16

1차 정산의 대학운영전문가 인건비(22,410,000원)에 대한 제경비/기술료 및 15년도에 실시된 교사초청연수 위탁수수료를 금번 당차수 정산시 정산처리한 사례17

이미 정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인건비를 회계법인 변경 후 포함하여 제출한 사례18

비즈니스석 증빙을 제출하고 사업예산 가액 (이코노미 가액을 초과) 으로 정산을 요청함. 19

법인카드 지출에 포함된 매입부가세는 환급가능함에도 "개인용 법인카드” (사실상 개인카드) 이므로 매입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고 보아 사업비를 청구함.20

사업예산 부족의 사유로 하도급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가액을 비경상적으로 높여 사업비를 청구함.21

사업계획서상 포함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및 제경비, 기술료 청구22

출입국 증명이 아닌 여권 도장을 제출하고, 국내업무일지도 달력양식에 참여인력 이름만 기재하여 제출함.23

현지 통역료 (한국인) 및 자문료에 대한 소득신고 자료가 미제출되어 추후 사업수행기관은 국세청의 가산세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음.24

전차수 정산시 선금공제액을 전차수 정산잔액으로 기재하는 착오를 일으켜 과소정산된 가액을 당차수 정산시 일괄 조정함.
25

최종정산시 그 동안 사용하지 않은 제경비 및 기술료 일부가액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26

1차 정산시 인건비 57,337,630원이 초과정산된 부분을 당차수 정산잔액에서 조정함.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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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및 기술료의 산출공식을 착오 제출하고 추후 수정함.28

초청연수시 하도급 업체의 자체 견적서로 증빙을 제출하고 기관수령증을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29

주관기관의 사업비 통장에서 인출되어 위탁기관 구좌로 입금된 부분 (증빙 미제출) 을 사업비 집행으로 보아 정산을 요청함.30

사업수행기관은 본 과제의 정산은 각 차수별 정산잔액을 추가로 수령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31

내부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관은 현지국의 영수증 처리 상황 및 (사)OOO XXX 사무소의 내부 규정에 의거한 지출이라는 답변을 함32

사업수행기관은 7차정산시 KOICA 의 추가 불인정액 분류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한 8,510,914원에 대하여 당차수 (9차정산) 정산시 이를 소급하여 인정받기로
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함

33

현지인력 OOO의 인건비는 KOICA 에 제출한 계약단가에 근무가정일 (M/D) 을 적용하여 청구된 값이며, 실제 인건비 계좌이체액은 해당 금액보다 적음. 
이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관은 근무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추가로 Bonus 를 주기로 하였으므로 실제가액보다 많게 청구한 것이라는 답변을 제출함. 

34

본 초청연수 수행기관인 OOO은 과세사업자로 매입부가세를 공제받는 기관이므로, 공급가액기준으로 집행액을 확정하여야 하나, 본 사업의 정산잔액 청구시 과세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므로, 매입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청구한다는 소명을 하였음

35

사업수행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자체 규정 (감액적용 기준 일수가 16일, 32일, 62일 등이며, 식비는 감액대상이 아니며, 전용차량을 사용할 경우 일비 50% 
감액 등) 을 적용한 것이며, 해당값이 KOICA 의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산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임. 사업수행기관 자체적으로 KOICA 규정의
값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하는 절차 (EXCEL 검증 Tool) 가 구비되어 있음.

36

대상 인원 중 ‘OOO' 연구원은 이중국적자인 관계로, 수행기관 측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여, 여권사본으로 증빙을 대체하여 검토 함.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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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인건비명세서의 국외근무 출국일자와 입국일자는 출입국증명서 상의 출입국일자에 무급휴가일수(직접인건비 미청구)를 포함하여 작성 함.38

OOO님은 출입국 증명서 상 2018-2-20 ~ 2018-2-25 국내체류 하였으나, 해당 기간은 사업수행기관의 연간 유급휴가일수로 보아 인건비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소명을 함.

39

지출 중 교육원 운영비는 사업수행기관이 기관수령증 (일종의 간이영수증) 으로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사업수행기관은 현지활동 제반비용의 목적으로 정산을 요청
하였으며, 과거차수부터 그렇게 정산을 받았다고 함. 

40

국내인력투입 변경이 있었으며, 이전 투입 인력인 김태상님은 일신상 사유로 증빙에 자필서명을 득할 수 없었으므로, 코이카 담당자와의 협의하에 사업수행기관의
기관서명으로 대체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음

41

환율은 현찰매도율이 아닌 송금당시 은행환율을 적용한 것이라는 사업수행기관의 소명을 받음.42

PM 이 사무실 운영비로 수령한 U$5,000 은 (월 U$1,000) 은 별도의 증빙제출이 없어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사업수행기관은 당초 계약서에 정액기준 정산을
하기로 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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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사례

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최근의 FAQ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음.

번호 질문사항 답변

1

본사에서는 최종성과물 불어 번역본을 작성하고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카메룬 유학생
(한국에 2018. 12월 까지 거주 예정)에게 불어번역 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카메룬 분은
현재 번역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유학생 신분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용 계약이
가능한 지 우선적으로 궁금하며 가능한 경우 코이카 정산용 증빙자료가 무엇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본사에서는 최종성과물 불어 번역본을 작성하고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카메룬 유학생(한국에 2018. 12월 까지 거주 예정)에게 불어번역 용역을 맡기려고 합니
다. 카메룬 분은 현재 번역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유학생 신분입니다. 이와 같은 경
우 고용 계약이 가능한 지 우선적으로 궁금하며 가능한 경우 코이카 정산용 증빙자료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시는 유학생 (취업비자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으로 상정) 과 고용계약
을 체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출하시고, 250,000원 초과 금액에 대
하여는 원천세를 대납하여 주셔야 합니다. 1,000,000원을 드릴 경우 4.4% (2018.4.1이후는 6.6%)
의 원천세를 차감한 잔액을 그 분께 드리고, 원천세는 사업수행기관이 세무서에 납부하신 증빙
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법인과 개인의 경우 지급통장 사본, 원천징수 영수증이 증빙자료로 필요하였었는데 혹시
개인 통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지요. 

개인 통장이 없으실 경우 한국에서 현찰로 지출하시는 경우를 가정하신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그 분의 외국인등록증 (앞뒤면 포함) 및 자필 수령 영수증 첨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통장을 만드시고, 계좌이체를 하신 증빙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KOICA와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계약하여 총사업비 중 선금(30%) 
\451,427,806을 11월에 입금 받았습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l 선금 전액을 사업비 계좌에서 타계좌로 이체 가능여부 – 유선
상 불가함을 전달 받음, 월별 정산 후 출금 여부, 대부분이 직접인건비 부분임, 사업비 계
좌 잔액과 일치하여야 되는 부분

지출사유가 발생하실 경우마다 건건이 출금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괄 출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산은 사업비 집행 후 부족한 자금을
KOICA 에서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것이므로, 월별 정산 후 출금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
다. 사업비 통장잔액은 미 사용 사업비 금액과 일치하셔야 합니다. 

4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현재 정산보고에 7월 지출분 중 5차 전문가 파견 (항공권 일부 7월
카드 지출)과 중간평가비용 (조사 사전모임 회의비 등 일부 7월 현금 지출)이 불포함 되
어 있습니다. 동 사업이 일년에 10회 이상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현지에서도 다낭
병원 연수과정(임상의, 간호사, 기사), 후에성병원 중간평가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날
짜별로 정산 기간을 끊을 경우, 같은 전문가 파견 회차에 대해 출장비 일부는 이번 정산
차수에 포함이 되고, 인건비 등은 다음 정산 차수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기
존 KOICA 사업 정산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주요 활동으로 끊어 정산을 했는데요,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요활동별 (출장 차수 등) 로 끊어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5

KOICA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릴것이 있습니다. 13일 보내드린 서아프리카건은 해당사
항이 없는데요. 다른 사업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산출내역서에 부가세가 없는데 선금청
구때 면세가 아닌 과세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1차정산을 준비하면서 산출
내역서에 부가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대금청구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신 것이므로,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고 부가세가 없
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으로 재발행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사업을 하시는 경우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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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사례

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최근의 FAQ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음.

번호 질문사항 답변

6

세금계산서가 2016년 12월로 이미 결산이 끝나서 다시 발행이 힘들것 같아서 문의 드립
니다. 이런사례가 혹 있었는지? 다른방법은 없는건지요?

부가세 신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코이카에서 이를 처리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과거 발행분에 대한 매출부가세 만큼은 사업수행기관이 손해를 보실 수 밖에 없
습니다. 코이카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주지도 않을것입니다.

7

저희는 코이카 카메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고서 번
역을 해야 하는데 번역업체에 하면 나중에 정산시 세금계산서 제출하면되는데, 프리랜서
2~3명에 할 경우 계약서와 대금청구서만 있습니다. 정산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 가
요?

프리랜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계약서 및 대금청구서 이외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계좌
이체 내역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8

오늘 메일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위 표제와 같이 인건비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메일드리게 되었습니다. 현 코이카 인건비 산정은 1달을 22일로 일 수 계산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 당월에 체류일이 22일 이내인 경우(예 6일) 인건비 산정 시에
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working day(평일)를 직접 일 수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토,일 2일을 제외한 평일 4일 근무 또는 토요일 제외 월~금 5일 근무) 또는 코이카 산정
기준 월 일수(22일) 나누기 한 달(30일)에 체류일(예 8일)을 곱한 일 수로 적용하는 것인
지(22/30)*6= 4.39 확인 요청드립니다.  월~금 5일을 근무하신 경우라면 아래 코이카 계
산법으로 계산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이 하루 줄어들게 되는데요..
어떻게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류일이 6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로 확인되시면, 현지의 주말여부에 상관없이 6일로 계
산합니다. (22/30)*6= 4.39 방식은 30일 초과 파견자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현지의 공휴
일을 차감하여 인건비 청구액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9

1차 정산 때는 '미검토'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지급액 101,662,500원 중 1
차 정산검토액은 69,235,040원, 미검토액은 32,427,460원 이었습니다. 2차정산 때도 미
검토액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을까요

3차정산이 없으실 예정이면, 2차정산시에는 미검토액이 없습니다.

10

직접경비항목의 해외 지출분에 대한 비용정산 시 환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정산업
무매뉴얼에 따르면 신한은행 (KOICA 주거래은행)의 월평균매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
이는데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신한은행에서 평균환율 조회 시 회차선택 (최초,최종) 및 휴일계산
(포함, 미포함)에 따라 환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정산 환율 조회방법을 가이드 부
탁 드리며
조회 후 “지폐의 파실 때”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휴일계산 포함하시되 현찰 사실때 (은행 입장에서 매도할 때) 를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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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최근의 FAQ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음.

번호 질문사항 답변

11

회차선택 부분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회차의 최초와 최종의 환율이 다릅니다 최종 입니다. 코이카 환율적용의 취지는 사업수행기관이 은행에 가서 외화를 현찰로 바꾸어 현
지에서 현찰로 지급하되 월 평균적으로 고르게 사용하시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특정일의 환
율도 그 날의 시세를 반영한 최종고시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12

예산 전용과 관련해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본 연구원의 예산 항목 입니
다. 이 중 밑줄 친 '4.2.1. 도서인쇄비'와 '4.2.3. 현지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간 예산 전용
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는 "세목" 간 전용일지요, 아니면 "소" 과목에 대한 전용 일지요?

세목간 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KOICA 예산의 경우 가급적이면, 집행액과 일치시키는 방식으
로 수시로 전용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3

KOICA 초청연수 진행 후 강사료 및 강사여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사료/
강사여비를 총액으로 해서 원천세 예수금(소득세, 주민세 합계)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사여비의 경우는 실비에 적용을 하다보니 세금을 두번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중동중앙아실 사업을 담당
하시는 회계사님과 통화했을 때, 따로 집행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내규에 따르면
공식적?규정상?으로는 [강사료+강사여비]에 원천세 예수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
다. 

질의하신 경우는 외부초빙 강사님께 수당 및 교통비를 드리되, 해당 강사님으로부터 별도의 실
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신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세법에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새대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강사여비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는 규
정이 없으므로, 강사여비를 포함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기 Screen 
Capture 본은 타 공공기관의 보조금 정산 지침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강사여비의 경우는 실비에 적용을 하다보니 세금을 두번 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어~ “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실
비로 적용한다고 2중 세금납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액의 교통비에 원천세율을 적용하여도 납부세액이 소액이므로, 이 부분을
국세청에서 크게 중점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강사여비를 원천세 징수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실무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며, 원칙은 원천세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의
견을 드립니다

14

연구원에서 위탁용역준 담당자분들이 카메룬 출장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KOICA로부터
위탁기관의 담당자분들의 해외체류일수를 연구원 국외파견일수에 포함시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2016년도 구두승인) 다만, 문서화되어있
지 않아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없는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인정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건비 정산은 국내 및 국외일수를 구분하여 청구하실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 주간업무일지, 
해외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필수증빙입니다. 기타 인건비청구에 대한 서식 3을 제
출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해외체류일수 동안 국외파견일수로 보아도 되느냐는 것이라
면, 당연하다고 말씀드립니다. 

15

정산 없이 기성을 받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문의(기성은 정산 없이 활동보
고서로만 처리하였음) 첨부 엑셀파일의 '정산 DATA' 텝에서 2. 선금 수령액에 입력하는
것인지?   공제액은 기성이므로 '서식(8)PMC총괄-당차' 텝에서100% 모두 선금 공제 처
리하는 것인지? 

정산 없이 기성을 받은 부분은 선금으로 보셔야 합니다. 선금공제액은 선금비율 (전체 계약액
대비 선금수령 비율) 을 차수별 계약액에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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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사례

IV. 정산서식작성및제출

최근의 FAQ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음.

번호 질문사항 답변

16

첨부된 정산지침을 확인 중 직접 인건비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직접인건비 사용의
기준이 되는 국외, 국내 근무의 범위에 대한 질의 - 국외의 경우 현지(튀니지 or F/S 업
무에 필요한 국외) 출장

출입국 증명으로 국외 체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17 국내의 경우 참여사간 회의 혹은 자사 사무실내의 업무 일정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국내업무일지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18

직접인건비의 지급 대상에 대한 질의 - 해당 사업비의 지급 방법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나요? - 해당 근무일에 대한 월급여의 지원 측면인지 (사업참여 근무자가 소속된 각
참여사에 지급인지) - 개별 근무수당인지 (사업참여자 중 근무자에 지급인지)

KOICA 사업의 경우 소속기관의 법인구좌 (일종의 용역비) 로 입금되므로, 소속기관에서 실제로
받으시는 급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19
모잠비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물품 대금에 대한 현황보고자료를 송부드리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세금환급분은 국내이든 국외이든 사업수행기관이 세무신고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집
행액에서 제외되셔야 합니다

20
기공제 선금액이 무엇입니까?  1차 정산 때 받은 선금이 아닙니까? 선금은 1차정산 이전에 계약금액의 일정 % 로 받는 돈이며, 각 차수 정산시 집행액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선금공제액며, 선금공제액을 초과하는 집행액은 KOICA 에서 드립니다.. 

21

사업비 전용통장이 아닌 용역수행사의 회사 통장으로 사용시 질의
①회사통장의 사본을 미제출
②세금계산서외 제출 가능
→①, ②를 적용시 전용통장 미사용 가능 여부

KOICA 자금을 받으시는 참여회사별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KOICA 
사업이 국내 국고보조금 사업과는 달리 U$ 혹은 현지통화로 일괄 환전하여 현지에서 현찰로 사
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용통장 개설의 의미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으나, KOICA 규정은 준수
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외 제출가능에 대한 문의는 KOICA에서 대금을 받으실 때 회사가 발
행하는 것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국내초청연수를 제외한 해외사업에 대
하여는 KOICA를 통한 일종의 수출로 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2

① 항목구분에서 증빙서류 중 영수증이 첨부 및 미첨부 분류 확인 요망
→ 영수증 첨부 :항공료, 보험료, 임대료, 출장 교통비, 인건비, 현지조사용 비품, 기자재
운송 영수증, 인쇄비, 운송료, 감수료 만 영수증이 첨부
→ 영수증 미첨부 : 체제비, 현지활동지원비, 유지관리비, 용역비, 연수생 초청

영수증이 불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요율로 정산이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체
재비가 그러하며, 현지활동지원비, 유지관리비, 용역비, 연수생 초청은 일반적으로 증빙을 내서
실 집행액 기준으로 정산을 받는데, 간혹 계약서에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사실을 저희에게 증명하여 주시면, 그에 따릅니다. 참고 삼아 연수생 초청을 증빙을 미첨부
하여 정액으로 정산한 사례는 없습니다. 

23
② 영수증 미첨부시 체제비 영수증, 현지활동 지원요청 세부내역 양식[첨부 3]으로 처
리여부
→숙박영수증, 식비영수증등을 별도 첨부하지 않음

예, 맞습니다. 체제비는 출장가신 분들이 현지에서 쓰시도록 배정된 예산이므로, 구체적은 호텔
및 식비 증빙을 별도로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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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사항 답변

24
① 위 출장 교통비외 식비 처리 항목 여부 체재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이므로, 개인적인 식사비 청구는 안되며, 현지 고위직을 만나서, 식

사대접을 하시는 경우 회의비로 보아, 회의록 구비와 함께 식대영수증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5
아래 언급된 Share Taxi는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택시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무
실에서 미리 시간과 픽업장소를 정하여 예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하구요. 이 경우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6

정산업무매뉴얼을 보다보내 궁금증이 생겨서요. 현재 전문가파견에 명시된 금액의 인
건비와 체제비만 받고 있고, 예산에는 따로 현지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정액으로
지급받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걸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활동비
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증빙구비가 필요합니다. 

27

본 프로젝트의 정책자문관과 운영자문관 캄보디아파견 관련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
다. 1. 프로젝트 제안 시 제출된 투찰내역서에는(프로젝트예산) 자문관파견이 해외 인
건비/직접비 항목이어서 영세율이 적용되어있는데 이번 정책자문관과 주관기관 간 계
약을 맺는 단계에서 주관기관 재무팀에서 개인과 회사간 계약 시 사업소득세 부과
(3.3%?) 여부에 대한 안건이 나와 해당사항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
의 드립니다. 주관기관과 자문관 간 계약이 되면 매달 월급 식으로 인건비가 이체 될
예정입니다. 

현행 KOICA 대금은 회사의 법인 구좌로 입금됩니다. 그 금액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인건비 등
으로 충당됩니다. 파견인력과 회사와의 대금수수시 기존의 월급과 별도로 해외근무수당을 드린
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그 인력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회사소속이
아닌 다른 파견전문가에게 회사가 인건비 (일종의 인적용역) 를 드릴 때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8
자문관 인건비 정산도 일반 전문가파견인력과 같이 KOICA 정산서류제출 양식 서식(3)
의 인건비명세서를 통해 정산을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회사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KOICA 에 전문가 인력으로 보고되셨으면, 그렇게 처리
하시면 됩니다. 

29
라베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준공일이 '18.1.7일 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제본 및 영문화
번역은 준공후 2개월내에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경비가 1.7일 이후에 경비지출해도 되
는지요?

보고서 작성비는 타부처 국고정산시도 예외적으로 사업기간 이후 지출을 인정하여 드리고 있으
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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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정산운영조직

1. 정산팀및연락처

정산책임자 겸 PM 

여영수전무 yoyeo@deloitte.com

(02-6676-1512, 010-9757-1512)

총무부문서수발실

장근영차장

(keunchang@deloitte.com, 
02-6676-2612)

<동남아시아 1 및 2>
<중동. 중앙아시아, 

서남아태평양>
<중남미>

Coordinators

이상은 / 이예원

(sangeunlee@deloitte.com, 02-6099-4183)

yewyi@deloitte.com, 02-6099-4184)

서승관회계사, 

seoseo@deloitte.com,

010-3161-5214 

이정진회계사, 

jungjlee@deloitte.com,

010-3601-1184

박상현회계사

sanghyunpark@deloitte.com, 

011-265-0413

<동·서아프리카>

이승태회계사

seungtlee@deloitte.com, 

010-2679-1053

사무실주소 : (07326) 서울시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층

(*) 정산실무팀 구성현황

• 총 4개 팀 총 8명 (팀당 1명 , PM/총괄관리자, coordinator 2명, 문서수발실 1명), 타 공공기관정산작업등 유사한업무를 수행한유 경험자위주로구성
• 각 팀의팀장은담당 사업을전문적으로이해하고 추진할수 있도록함. PM은 업무의배정, 일정 Check, 애로사항정리, 정산참여자의사기진작의업무를 담당
• PM과 같이 전반적인업무를 control 할 수있는 coordinator 상시운용 (이상은, 이예원)
• 상기인력은 정산업무의전담인력이므로상시대응할것이며, 각팀원들은휴대폰 전화번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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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정산운영조직

2. 정산업무절차

구분 업무내용 관계기관

정산준비 • 사업수행기관(PMC, CM 등) 정산서류 준비
사업수행기관

(PMC, CM 등)

정산통보 • 정산검토 요청 (사업수행기관 → 회계법인)
사업수행기관

(PMC, CM 등)

정산검토
• 정산서 검토, 전수검사 (회계법인 ↔ 사업수행기관)

• 1차 결과보고 (회계법인 → KOICA)
회계법인

결과확인 및 조정
• 1차 결과확인 및 조정 (KOICA ↔ 사업수행기관)

• 조정결과 통보 (KOICA → 회계법인)
KOICA

최종정산
• 정산검토 결과통보 (회계법인 → KOICA)

• 최종 정산결과 통보 (KOICA → 사업수행기관)

회계법인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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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정산운영조직

3. 정산서류접수절차

안진회계법인
담당팀 확인

정산서류 발송 전
담당팀장 또는

PM email 연락

정산서류
등기 또는 택배

발송

안진회계법인
담당팀 접수 확인

(서류 발송 후
2~3일 소요)

담당팀내
담당회계사

배정

정산기간
(1 ~ 2주)

• 4개팀 운영

• 안진회계법인 조직도 참고

• 정산서류 제출 공문은 반드시 필요치 않습니다.

• 가급적 메일로 알려 주세요(팀장에게 발송, 필요한 경우 유선통
화, 급한 것은 PM 에 직접 발송)

• 원활한 정산 수행 계획을 위하여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

• 사본 서류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으로 보내주세요. 

• 하나의 과제를 2개 이상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대표(주관)기관이 집계하여 정산서류를 발송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서류봉투 겉면에는 반드시 “KOICA”, “KOICA 담당팀” 및 “과제명”을 크게 써 주세요. 저희 법인 문서수발팀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 정산 서류 중 EXCEL 파일은 email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보내신 자료를 다시 pdf 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원아이에프씨빌딩 9층 안진회계
법인 TU3 신다정 / 김수연 Consultants”

• 업무배정되면 담당회계사가 연락 후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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